
 

 본점 이전 결정서

  주식회사 ○○○○의 사내이사 ○○○은 상법 제383조 제6항, 동법 제393조 제1항에 

의하여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아래의 주소로 이전하기로 결정한다.

결  정  사  항

2026.  . .

주식회사 ○○○○

사내이사 ○○○

현재 본점 주소

본점 이전 주소

이전 날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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